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6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

  ○ 법인ㆍ단체명 또는 기관명: 

  ○ 본인은 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 등이 「법인세법 

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

지정기간 동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

을 서약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  월        일    

                      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장

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
귀하

유의사항

  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